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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제도가확대되어의료비부담이더! 줄어듭니다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 및

희귀〮중증난치 질환자가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, 낮은 본인부담률을

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. 2023년부터 산정특례 대상 일부 질환의

적용범위가 확대되고, 등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
기 존 개 정

적용

대상

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,

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

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

만성신부전증환자의경우,

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, 해당 시술

관련 입원진료,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

혈관 시술·수술 관련 진료

●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(2023. 1. 1.부터)

기 존 개 정

등록

기준

※ 연령 제한 없음

(증상) 3년 이상 지속
(치료기간) 국소치료제 4주 이상,

전신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
※ 등록일 6개월 이내 투여 이력
(EASI:습진중증도평가지수) 23 이상

(재등록) 전신면역억제제또는광선치료
매년6개월이상

성인‧청소년: 기존 기준과 동일

소아(만11세 이하): 등록기준 완화
(증상) 1년 이상 지속
(치료기간) 국소치료제 4주 이상 투여
※ 등록일 4개월 이내 투여 이력
(EASI: 습진중증도평가지수) 21 이상
※ 임상사진 제출 필수

(재등록) 특례기간중전신면역억제제3개월
이상투여

제도 내용

● 대상: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 등), 희귀 및 중증난치,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

대상자로 등록한 자

● 본인부담률

*뇌혈관, 심장질환,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·의원에서 즉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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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

2023년 주요 변경 내용

●중증 아토피성 피부염(소아) 산정특례 등록기준 완화 (2023. 4. 1.부터)


